
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2의2] <개정 2026. 4. 21.>

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(제6조의3제1항 관련)

1. 인력 배치 기준

 중앙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표의 

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.

2. 시설 및 장비기준

  중앙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.

구  분 자격 및 배치 기준

센터장

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 1명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자격ㆍ경력이 있는 사람

 가. 아이돌봄사,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른 건강가정사, 「사

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(1급 이상), 「영유아보육

법」에 따른 보육교사(1급 이상)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

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 나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

법에 따른 특수학교(유치원 과정을 말한다)의 정교사 자격을 

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

이 있는 사람

 다.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

사람

업무수행

인력

 다음 각 목의 담당인력

 가.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및 자료발간, 사업 매뉴얼 

및 교육 교재 등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

급할 수 있는 담당인력 2명 이상

 나. 아이돌봄사 양성ㆍ보수교육 관리, 종사자 교육, 사업평가 

지원 및 아이돌봄사 권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을 실

시하는 아이돌봄 인력양성 담당인력 3명 이상  

 다. 아이돌봄사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

영할 수 있는 담당인력 2명 이상

 라.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, 

노무업무 지원,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는 담당인력 3명 이상  

   

구 분 시설 및 장비 기준



시설

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

 가. 사무실

 나. 회의실

 다.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

장비

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장비

 가. 업무에 필요한 책상, 컴퓨터, 통신설비, 집기 등 비품

 나.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


